
제6차 금융소비자포럼

최고 금리 규제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 일      시 : 2016년 2월 23일(화) 오후 2시 ~ 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기준·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I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I  (사)금융소비자연맹  I  (사)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I  (사)희망살림  I  에듀머니  I  (사)녹색소비자연대  I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I  (사)소비자시민모임  I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제6차 금융소비자포럼

최고 금리 규제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IMF 이후 이자제한법 폐지로 인해 사채시장의 평균이자율이 연 200%가 넘는 
약탈적 대출이 횡행함에 따라 정부는 2002년 대부업법을 제정하여 연 66%를 최고
금리로 하였고, 현재 34.9%를(2015.12.31. 일몰) 최고금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법에 의한 제한금리는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일 뿐 아니
라, 적용범위에서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등록 
사채업을 비롯한 일반 금전대차에서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이자제한법(2007.6.30.제정)이 부활하였습니다.

부활된 이자제한법은 구 이자제한법과는 달리 제7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금융업과 대
부업을 제외한 내용이어서 결국 우리나라 최고금리 규제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라 각각 최고금리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융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율 적용이 없기 때문에 은행권을 제외한 금융회
사에서는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법상의 최고 금리를 잠정적인 최고금리로 영업
을 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자제한에 관한 법이 고금리로 인한 서민경제의 파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는 그 목적에 맡도록 이자 제한을 이자제한법으로 단일화 하고 적용범위도 모든 금
전소비대차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입법화 해야 합니다.

이 번 토론회는 최고금리 규제 단일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향후 이자 
제한과 관련된 법률개정운동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니, 많이 참석해서 고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초대합니다!





○ 주    제 : 최고 금리 규제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 일    시 : 2016년 2월 23일(화) 오후 2시 ~ 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기준․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회-조윤미(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시 간 내    용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인사말씀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14:10 ~ 14:40

발제1 : 대부업 최고 이자율 적정한가?

        김정배 회계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발제2 : 이자제한법제의 일원화 과제

        노종천 교수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14:50 ~ 15:40

지정토론 

  좌  장 :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변호사)

◾토론자 :  서창호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고형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 / 한국소비자법학회 총무이사)

            백주선 (민변 금융부동산팀장 /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5:40 ~ 16:00 종합토론

금융소비자네트워크 
=================================================
금융정의연대 /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 (사)금융소비자연맹 / (사)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사)희망살림 / 에듀머니 / (사)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 (사)소비자시민모임 /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발제1

대부업 최고 이자율 적정한가?  

김정배 회계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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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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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 ,” 13 3 ( 34 ), ,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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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http://basiszinssatz.info . 2016.02.1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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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 ,” 9 2 ( ), , 2007,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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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0 , 25% 

25%, 40%

34.9% .

,

.

.

, ,

,” 13 .
75) 35% KG BB 1974, 1505; 40% OLG Nürnberg MDR 1976, 399; KG Berlin 1985, 829; ,

.
76) , , 319 .
77) , , 320 .

- 34 -



, .

, .

, .

.

.

“ ”78)

, ,

. 10 (

) “ ”(2009. 2.06. 9418 ) .

“ ” ,

. “

” . “ ” “

” .

,

, “ ”

.

, .

78) 2009. 1. 21. 9344 “ ”
.

- 35 -



- 36 -



지정토론

                       좌  장 :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변호사)

                     ◾토론자 :  서창호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고형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 / 한국소비자법학회 총무이사)

                                 백주선 (민변 금융부동산팀장 /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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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자율 규율에 대한 토론문
-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서창호 집행위원장

▢ 대부업 이자율 27.9% 적용 예정
- 내달 중 법정(法定) 최고 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낮아
짐. 지난 2014년 4월 최고 금리가 연 39%에서 34.9%로 낮춰진 지 2년여 
만의 인하. 지난 2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8년까지의 법정 최고 금리
를 연 27.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 이 안은 법제사
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여전한 가계대출의 위험성
-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사상 초유의 저금
리, 전세난과 비싼 월세 등의 요인이 주택 수요로 이어져 대출이 증가하였
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생계형 대출과 자영업자의 대출이 증가
- 반면 지난해 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4.2%에 달하고, 한은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가구가 112만여 가구이고 금액은 143조 원에 달
하며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지난 2015년 6월말 3
44만 명에 347조원을 넘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알리는 수치가 계속 증가 
위험의 도를 넘었음. 

▢ 특히 저신용자 및 빈곤층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이자율

부업체 이용자 93%가 연3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음 
<자료출처 : 민병두 의원실(금융감독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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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대출 이용자가 심각하며, 대부업은 상환이 거의 불가
- 서울시 가계대출 현황 및 악성화 진단과 대책(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저소득계층 응답자의 44.7%가 현재 소득의 
절반 이상을 현금서비스 결제에 사용하고 있고, 77.8%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 연체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5
8%나 되어 저소득층의 채무 상환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응답. 특히 
신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2금융권 혹은 대부업 대출 등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 채무 상환의 악성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 대부업 대출의 이용자 4명 중 1명은 2군데 이상의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
고 대부업 대출 외 다른 금융권의 대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업 대출이 사실상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 혹은 기존의 빚 때문에 현금
흐름이 더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악성 부채라는 것을 의미

대부업 대출 이용자의 타 금융권 대출 이용 현황
설문대상 : 20세-35세까지 기혼자 혹은 35세 이상 시민 대상, 903명 응답
조사기간 : 2013. 8 ~ 9. 15
 
▢ 결론
- 노종천 교수의 발제자의 제안대로 이자제한법상 연 25% 범위 내에 따른 
시행령에 의하여 연 25%, 대부업법에서는 연 40% 범위 내에 따른 시행령
에 의하여 연 27.9%의 제한을 받는 이중구조로 여전히 될 것으로 보임. 이
를 일원화하여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
적으로 동의

- 향후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의 고혈을 쥐어짜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들
의 포함한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20%이하로 이자제한법을 개정하고 이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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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적용

- 서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대부업체의 불법성에 
대해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
한 대부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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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포럼 [최고 금리 규제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Ⅰ. 들어가는 말1)

○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1516년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에 당

시 사회를 함축한 것이다. 한국은 “고리대·사채·대금업이 사람을 잡고 있는 격”

○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자제한과 관련된 법률 있음. 이자제한법, 대부업

법,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및 소송촉진법상 등.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이자제한 

범위는 한국 경제위상과 자본시장규모, 그리고 관련된 금융시스템이 나날이 발전한 

것에 비교하면 여전히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민자본주의적 인식이 그대로 반영

되어 있음 

○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그 대가인 이자를 지불하고, 개인의 신용등

급에 따른 이자율차등 적용은 합리적이며, 동시에 이러한 이자율에 따라 자본의 효

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시장경제의 논리와 이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들 고리대 사채와 대부업체마저 없다면 제도권 금융에서 

내쳐진 서민과 빈곤층은 어디서 돈을 구해 연명해갈 수 있겠는가?라며 대부업과 고

리대사채업의 불가피함을 말하고, 또한 최고 이자율제한에 부정적이며 고리의 이자

율을 시장자율의 결과라며 관심을 크게 두지 않고 있음 

○ 어떤 경우든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생존하는 약탈적 대출

(predatory lending)과 흡혈적금융제도(bloodsucking finance system)는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것임 

Ⅱ. 이자율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과 성과2)

○ 2001년 3월 27일 :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YMCA 시민중계실·민주노동당·참여연

대 등 이자제한법 공동입법안을 국회청원

○ 2001년 4월 18일 : 참여연대, 소비자문제연구를위한시민의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발족 : 이자제한법 부활, 신용카드 고금리 인하, 신

용불량자제도 개혁 등의 활동 

1) 이 부분은 필자의 2016.1월 주간경향 기고에서 발췌하였다.

2) 참여연대 2013년 권정순의 정리를 필자가 재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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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8월 27일 : 대부업법제정(이자제한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용) :  “사채 

이자율을 낮추면 사채가 지하화되어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논리를 들어 

연리 66%의 폭리를 법적으로 보장. 2002년, 2004년 폭리제한법 제정을 입법 청원

하는 등의 활동

○ 2004년 3월 2일 :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개인회생제도의 법제화)

○ 2007년 3월 29일 : 이자제한법 재 제정 : 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

후 9년 만에 부활 제정

-200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구 이자제한법의 목적과 규정들을 부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기존에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정비하여 이자제한법 제정을 입법 청원

한 결과

-다만 최고 이자율 한도는 40%, 적용 범위를 금융권 및 대부업체를 제외한 개인간

의 금전거래와 미등록 사채업자의 금전거래로 제한함으로써 금융기관 대부업의 폭

리 근절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함

○ 이자제한법 개정과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대부업계 폭리 규제와 이들에 대한 관

리·감독 강화, 대부업의 부문별한 방송광고 금지 촉구 등의 시민캠페인 및 정책 제

안 활동

○ 이자율 인하 운동은 개인의 채무조정과 회생 지원, 채권추심 과정의 채무자 권

리 보호와 불법 채권추심의 근절 등 서민금융을 보호하는 종합 운동으로 확대

○ 2012년 7월 18 : 이런 활동의 결과를 법 제·개정안으로 묶어 이른바 ‘서민금융 

6법’을 국회에 제안하고 발의토록 함. 이자제한법·대부업법·파산법·공정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특별법 개정안과 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발의.

○ 2013년 12월 31일 :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 국회통과. 과도한 채권추심행위의 

일부가 규제되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도입된 것이 성과이나 전체적으로 참여연

대의 법 개정 요구와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통과

Ⅱ. 발제문에 대한 의견

□ 노종천교수

○ 발제자의 논문(법학논총 제25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제문은 이자율에 관한 

국내외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제의 정비 및 특히 최고제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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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원화에 대한 제안은 필자와 의견이 동일하여 발제자의 주장에 적극동의 

-고금리해소방안 :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율, 여신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비용, 

여신업체의 자본조달금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결정 된 이율을 최고제한

이율로 하는 입법정책을 적극 추진 및 시행령 상으로 시장이자율 변화에 대응

☞ 방법론상으로 타당하지만, 과거 및 현재의 최고이자율 결정에 있어서도 일부 적

용한 방식으로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오늘과 같은 고리대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근원. 따라서 혁신적인 사고와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집단이 주

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Ⅲ. 현황과 대안

□ 현황 : 대부업실태조사에3) 따르면 대부업의 평균대부 금리는 2015년 6월말 현

재 연 28.2%(신용대부금리 30.2%, 담보대부금리 16.8%), 반면 같은 시점 대부업 

총 차입금 잔액은 8조 3,710억 원인 가운데 평균 차입금리는 연 7.3%로 2014년 

12월 말 대비 0.5%p 하락

□ 조달금리가 높아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하향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

해가 되지 않음. 정책당국자나 경제학자들의 시각, 즉 대부업체금리 인하로 인한 대

부업의 지하사금융화에 따른 자금수요자의 곤란지적도 아직은 현실과 부합하지 못

한다는 판단

□ 개혁과제

○ 대부업법이자율의 이자제한법 적용 : 20대 국회 첫 과제로 이자제한법이 대부업

법상의 이자율상한도 통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법정최고금리 현재 25%에서 20%로 인하. 2016년 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 대부업법 이자상한 27.9%를 경과규정으로 두고, 빠른 

시일이내에 이자율하향조정에 따른 예측시뮬레이션 실시. 이때 보다 객관적인 연구

주체가 주도해야 함.

-징벌적 벌금(punitive fine)제도 도입 등 각종 형사처벌 규정의 강화 

○ 정부의 공적금융시스템 강화로 저소득 및 저신용층 생업지원

-2015년 상반기 기준 대부업 이용자 261만4천명. 대부업체 거래자(신용거래) 기준

으로 이들의 신용등급 비중을 보면 4~6등급 21.4%(약32만5천명), 7~10등급 

78.6%(약 119만8천명)

3) 2015.12.31, 행자부, 금융위, 금감원, “201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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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금융시장 구조에서는 저신용 및 저소득자의 고리대금업에 전면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용 7등급이하 국민들에 대해서는 공적금융시스템 강

화로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금융시장에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금융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 조성

-예컨대 이슬람 금융의 장점을 한국식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 이를 위해 현존하는 

금융기관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 기반구축과 관련 전문

가 양성 등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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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금업법
第12条の８（利息、保証料等に係る制限等）　 貸金業者は、その利息（みなし利息を含む。第３項及び第
４項において同じ。）が利息制限法（昭和29年法律第100号）第１条に規定する金額を超える利息の契約
を締結してはならない。

第42条（高金利を定めた金銭消費貸借契約の無効）　 貸金業を営む者が業として行う金銭を目的とする消
費貸借の契約（手形の割引、売渡担保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方法によつて金銭を交付する契約を含む。）
において、年109.5パーセント（２月29日を含む１年については年109.8パーセントとし、１日当たりにつ
いては0.3パーセントとする。）を超える割合による利息（債務の不履行について予定される賠償額を含
む。）の契約をしたときは、当該消費貸借の契約は、無効とする。
２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第５条の４第１項から第４項までの規定は、
前項の利息の契約について準用する。

최고금리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토론문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법학과)

노종천 교수님과 김정배 회계사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발제문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법정 금리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발제자 두 분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법정이자율의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특히,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실효되었기 때문
에 조속한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노종천 교수님의 발제문 중 일본법상 그레이존의 폐지와 관련하여 일본 대금업법상 이자제
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금업자는 일본 이자제한법(利息制限法) 제1조에서 규정
한 금액을 초과한 이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2조의8). 그러나 이를 위반한 계약
의 효력에 대해 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
다. 또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는 이자제한법 제2
조를 대금업법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대금업법에서는 무효로 보는 계약(이자계
약)에 대해 그 이자율을 연 109.5% 또는 109.8%(2월 29일까지 있는 년), 일 0.3%를 초과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2조 제1항). 따라서 일본 대금업법상 제한이자는 연 
109.5% 또는 109.8%(2월 29일까지 있는 년), 일 0.3%이며,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위반하였
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김정배 회계사님의 발제문 6면에서 대부업자와 금전소비자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금융소
비자의 분표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77%(2014년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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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대출이 곤란한 자이기 때문에 대부업자를 통해 대부를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
실입니다. 이는 금융소비대차시장에 있어서 신용도가 높은 금융소비자의 경우에 제1, 2금융권
에서 대출을 받지만, 그 이외의 자는 대금업자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합니
다. 그럼 이러한 차이점은 무엇일까? 즉, 신용도는 상환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상환의 가능
성이 높은 금융소비자는 신용도가 높다고 추정하며, 상환의 가능성이 낮은 금융소비자는 그 반
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업자는 미상환의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이를 이자율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상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한다
면 미상환의 위험이 동일하다는 것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제문에서는 미상환율에 대
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분의 발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자율에 대해 대주의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미상환률 및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제1, 2금융권 시장과 대부
업 시장에 있어서 미상환률 등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
한 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이자율의 차등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제1, 2 금융회사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상품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저신용자가 대부
업자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저금리의 제1, 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저신용자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1, 2 금융회사
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자와 지연이자에 대한 구분과 이자율 역시 각기 다른 최고 요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
습니다. 현재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모두 최고이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는 이자뿐만 아
니라 지연이자(손해배상)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본에 대한 사용대가인 이자에 대한 
최고이율과 변제기때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가 포함된 최고이율은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신금융기관을 대부업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사 등을 대부업자와 동일
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신금융기관에 대해 대부업법이 아닌 이자제
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부족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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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문
백주선(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금융부동산팀장)

 

1. 들어가며

최근 국회 여야합의를 통해 대부업법1) 개정안이 해당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아직 법사위 자구심사, 본 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으나 그대로 통과될 것
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 의사록2)에 따르면 개정내용은 대부업법 부칙규정으로 인해 
일몰한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제한 규정을 되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 이자
제한법상 최고이자율 규정의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
니다. 그 부칙규정을 2018. 12. 31.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여 하기로 한바 그때까지 다시 
개정하지 아니하면 입법공백상태가 재현될 것입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대부업체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의 넘는 고리의 대부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안 된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1발제를 해 주신 김정배 회계사님이나, 제2발제를 해 주신 노종천 교수
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더라도 대부업의 최고금리의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의 제한선도 선진각국의 예(미국 각 주 8~18%, 
일본 20%, 대만 15% 등)에 따라 20% 이하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제1발제문에 대하여

가. 발제문의 요지

김정배 회계사님은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적정한가?’라는 제목으로 대형 대부업체들의 
재무내역분석을 통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대출금 규모는 대부업자 이자율 상한 인하에
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한 점을 확인하였고, 특히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제2금융권으로

부터 자금조달이 수월하고 대출금리와 차입금리의 차이가 약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

1) 정식 명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임
2) 2016. 2. 18.자 정무위 의사록 중 “대부업자와 여신전문기관의 법정 이자율 상한을 공히 27.9%로 하향 조정하고 

개정 규정의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상한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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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익성이 대폭 증가한 점”,  “상위 10개 업체의 유보금액(이익잉여금)은 자본금 대

비 약 6.8배로 대부업체의 설립연도가 주로 2002년 이후에 설립된 것을 감안하면 약 

10년 동안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실현하였으며, 특히 산와대부는 자본금 대

비 약 50배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점”을 통해, “현행 이자율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대부업자의 이자율상한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상한은 동일하고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상한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대부업자 이자율상한과 이자제한법의 이자율상한과 

일치시키고 여신 금융기관의 이자율상한은 더 낮춤으로써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

하도록 하여야 함”, 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나. 발제문에 대한 의견

대부업체의 이자율상한과 이자제한법의 이자율상한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전적으
로 동의합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영업이익이 2조 6,025억 원
에 달한다는 것은 대부업체를 서민금융업체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채무자들(주채무자, 보
증인)이 고금리 대출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2002
년 대부업을 허용한 것은 서민들에게 소규모의 금액을 적절한 이자를 통해 공급할 것을 
기대한 것이었는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셈입니다. 대부업체에 특혜금
리를 인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나아가 이
자제한법상의 이자율도 더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제2발제문에 대하여 

가. 발제문의 요지

노종천 교수님은 이자제한의 연혁과 세계 여러 나라의 이자제한법규를 고르 살핀 후에 
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즉, “모든 대차관계에 대해서는 그 액

수와 관계없이, 일반대차계약이냐 대부업자와의 대차계약이냐를 불문하고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부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율을 규정할 명

분이 없음에도 종래 일본의 법제를 잘못 계수한 것이다. 종래 일본에서도 그 대상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달리 정한 것은 아니었고, 일반 개인 간의 대차계약이든, 대부업자

와의 대차계약이든 모두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제한이율의 적용을 받았고, 지금도 그러

하다. 다만 출자법에서 대부업자의 형사처벌의 기준을 정하는 이율을 정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를 이원적으로 이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어떤 

입법례에도 일반개인과, 특정업계에 차이를 두고 이자율에 관한 법적용을 달리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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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없다. 대부업자 특혜법이 되고 있는 대부업법상의 최고제한이율 규정을 삭제하

고 이자제한법에 의한 통일적 적용이 요구된다.”고 밝히셨습니다. 

나. 발제문에 대한 의견

역시 노종천 교수님의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대부업법상의 특혜금리가 일본
법을 잘못 계수한 것이고, 일본에서는 조금 남아있던 부분도 이미 2007년경 입법개선을 
통해 대부업체(대금업체)에 대한 특혜금리를 전면 폐지한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일본계 대부업계가 한국에서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
우 큽니다.

4. 개정안(보론)

대부업체에게 특별히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점은 무엇보다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으로
서 적절한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발제문에 잘 나타난 것처럼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
다는 점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 엄청난 이익은 다름 아니라 고리대라는 채무자(주채무자
와 보증인 등)의 경제적 희생 아래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특혜금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자제한법상의 이 법 적용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실현 가능합니다(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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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 제7조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함)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대부업과 미등록대부업자에게는 이자
제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대부업과 미등록대부업체에게는 원칙적으
로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 규정(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5%)이 적
용되지 아니함. 다만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에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
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
면서도, 제11조 제1항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
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법률 제12156호, 
2014.1.1.> 제2조 제1항에서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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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부칙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대부업과 미등
록대부업체는 이자의 최고한도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됨. 그 결
과 이들은 무제한의 이자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심각한 법적 공백상
태가 발생함(위 부칙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개정되지 아니하였
음). 향후 이 부칙 규정이 유사하게 개정되더라도 매번 동일한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자제한법 제7조를 폐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이자
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사회적 필요에 의해 그 예외를 인
정하는 경우 대부업법 등 이자약정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규율하
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사항. 이 법 개정과 함께 대부업자에게 별도의 금리상한선을 정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관련 시
행령의 삭제에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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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 제7조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
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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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

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
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
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적용범위)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 55 -



- 56 -



이자제한법제 개선방향 토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제는 기형적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기형적 공생

여신금융기관 등록 무등록 대부업자 이자제한법 적용 배제 대부업법 적용
무등록 대부업자 대부업법에 의해 이자제한법 준용

현실과 괴리된 최고 이자율

횡단면 주요 국가에 비해 과다하고 높고
시계열 경제 현실과 비교한 역사적 추세에 비추어도 높음

개선 방향

저자의 의견에 찬동

이자제한법에 의한 예외없는 통일된 규율

최고이자율 규제는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 바람직
대부업법은 대부업자등의 행위규제 약탈적 대출 금지 설명 의무 강화 불법 채권추심 
금지 이자제한법 준수 등 용도로 활용

이자제한 위반한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전문적으로 여신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 대부업자가 이자제한 어긴 것은 고의로 간주
금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행정적으로 영업행위와 관련한 행정벌 추가

최고 이자율의 하향 조정

저금리 추세에 부합하도록 최고 이자율 인하
서민 지원은 대출 장려가 아니라 소득 및 고용기회 지원으로 바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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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네트워크 

 

□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소비자중심의 건강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시민
과 소비자단체 연대를 통한 활동을 위해 2013년 11월 21일 발족한 단체로 
현재 12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13년 대부업광고반대 시민행동을 시작으로 2014년 부실채권 소각운
동과 현재까지 총 5차례의 금융소비자포럼을 열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대
변하고, 건강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후원문의 ◆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

야 할 일은 많은데 자금이 없어 욕심만큼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운동에 사용할 기금과 물품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   010-6218-6458

    후원계좌 : 국민은행 763601-04-135266 예금주 금융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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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동선언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발족 제안문

□ 배경 및 문제의식 

◆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2002년 465조원 규모였던 가계신용 잔액은 
2012년 말 기준으로 959조원을 넘어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사실상 가계대
출로 간주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 350조원을 더하면 1,300조원 이상의 
부채를 가계가 짊어진 것이다. 

◆  향후 1년에서 3년 이내에 가계부채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데다 개별 금융기관으로선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의 파급 범
위와 영향력이 클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계부채의 
과잉 팽창과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대가 일정한 한계에까지 온 것으로 보
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공동의 대안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에서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1·제2 금융권에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대부업체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해 왔지만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해 원리금 상환에 더욱 애를 먹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
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풀려나간 대출잔액만 해도 
2011년 말 기준으로 8조 7000억원에 달하고 이용자 수는 252만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액수는 집계조차 하
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이 지고 있는 빚이 경제위기가 재발할 
경우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우리의 금융시스템과 현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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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은 부족하기 짝이없다. 국민행복기금 조성이나 부동산 경기부양책 등은 
가계부채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보며, 보다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할것이다. 

□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발족의 필요성
◆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문제는 전문성, 복잡성으로 인해 명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개별 단위의 활
동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적 영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  지금은 개별 단체의 활동을 넘어 각 영역별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
함으로서 정보교류와 협력, 공동의 과제의식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
동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 보고 장단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사
회와 더불어 힘있게 밀고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생연대, 
에듀머니, 희망살림, 참여연대, YMCA가 함께하는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창
립하고자 한다. 

□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선정한 7대 핵심과제
-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우리사회의 소비자중심적 건강한 금융시장 형성
을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 연대를 통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다음 7대 
핵심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1. 금융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의 접근성 강화 
금융소비자소송의 지원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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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평가제도 개선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적 금리적용, 대출여부 결정됨. 신용평가 기준이 
무엇이며 신용등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금융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

3. 금융소비자단체 등의 상품 사전 검증제 도입 추진 
약탈적인 상품 출시, 판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며 상품의 기획과 출시 
단계에서 소비자참여와 소비자피해 억제를 위한 사전적 검증제도를 강
화

4. 인간적인 이자 구현 
이자제한법 개정, 제한금리 25%, 모든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까지 
적용범위 확대

5. 채무자 인권보호
대부업법 개정, 신용소비자의 방어권, 정보접근권, 새출발을 위한 권
리, 사적 평온과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비정한 
금융현실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6. 채무자연대로 채무자중심의 채무조정기구 구성
채무자 우호적인 신용회복프로그램

7. 채권자 책임대출 제도 강화 

금융소비자네트워크 
=================================================
금융정의연대 / 경제민주와를위한민생연대 / (사)금융소비자연맹 / (사)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사)희망살림 / 에듀머니 / (사)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 (사)소비자시민모임 /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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